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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Ⅰ 개 요

1. 목적

    이 지침은 신종·복합 놀이제공업소인 키즈카페와 관련한 다양한 법령과 기준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함으로써 

담당 공무원과 키즈카페 운영자 등이 관련 내용을 알기 쉽도록 제공하고,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뜻

 “키즈카페”란,

- 실내 공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 상기에 따른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놀이기구가 없더라도, 이와 유사한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제외 대상

  식품접객업(식·음료 판매)이 주가 되는 형태로서, 손님에게 무료(서비스)로 유기기구,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설치하여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

  ※ 예시) OO감자탕, OO레스토랑, OO초밥, OO갈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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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란

-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계·전기·전자 장치 

등을 활용하여 일정 공간 내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또는 기구 등을 말한다. (단,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부대시설물은 제외한다.)

 “유원시설업”이란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

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유원시설업의 종류에는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이 있다.

【유원시설업의 종류】

유원시설업의 
종류

정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어린이놀이기구”란

-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

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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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시설”이란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말한다.

 “어린이제품”이란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

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어린이제품 제외 대상

  1.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3.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4.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

  5.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이란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

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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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이란

- 제품검사(어린이제품을 시험·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공장심사

(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식품접객업”이란

- 손님이 영업장 내에서 음식물을 취식토록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등을 포함한다.

- “휴게음식점영업”이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한다.

- “일반음식점영업”이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

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 “제과점영업”이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한다.

 “소방시설”이란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조[별표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이란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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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어린이활동공간”이란

-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

도서관 및 특수학교 교실을 말한다. 

3. 키즈카페의 유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제공하는 실내 영업소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제공하는 실내 영업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제공하는 실내 영업소

4. 키즈카페 관련 부처 및 법령

관련 시설(업종) 소관부처 관련법률 주요 업무 내용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유원시설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 유기기구·유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및 안전기준 관리

• 유원시설업 관리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
(설치前 제품인증)

•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및 관리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어린이놀이기구 시설·안전기준
•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및 관리

환경유해물질 등 환경부 환경보건법
• 도료·마감재료·토양·바닥재의

중금속 함유량 관리 등

식음료시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 식품 안전기준 마련
• 일반음식점 등 위생관리

소방시설 소방청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 화재예방시설, 소방점검

 ☞ 중앙부처에서는 관계법령 및 제도 운용,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허가, 등록, 관리 등 대민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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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키즈카페 운영을 위한 신고 · 등록방법 및 절차

1.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내지 제13조) 

 (신고절차) 

검사 신청

검사희망일 

지정 신청, 

검사료 납부 

(민원인→

검사기관)

검사 실시→
성적서 발급

안전성검사 등 

실시, 15일 이내 

성적서 발급

(검사기관→

민원인)

신고서* 
작성

관광진흥법 

제반서류 

구비

(민원인→

시 ‧군 ‧구)

접수 → 검토 →
결정

- 신청서류 구비 여부

등록기준 부합여부

 *보험가입, 검사성적서,

안전관리계획서 등

(시 ‧군 ‧구)

등록처리

- 신고증 

발급

(시‧군‧구→

민원인)

(처리기한 3일)

     * 신고서 양식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참조

 (유원시설업의 신고)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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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유원시설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안전성검사 등) 상기 제출서류 중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안전검사기관 현황(’18.10월 기준)】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 
이메일

주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유원시설안전센터

031-428-8490

(031-459-9706)

www.ktc.re.kr

aasc@ktc.re.kr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2

안전보건진흥원
02-6049-4716

(02-809-7900)

www.shai.or.kr
jasonlee

@shai.or.kr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52

  ※ 안전검사기관 지정현황 변경 및 검사신청 관련 사항은 “유원시설 안전정보망(www.apa.or.kr)” 참고

 (중요사항의 변경신고) 신고사항 중 다음 사항이 변경될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신고 사항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3.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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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첨부서류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5.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주의사항 :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유원시설업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유원

시설업으로 별도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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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접객업의 신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식품접객업 신고) 식품접객업의 신고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영업

신고서』에 교육이수증, 수질검사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 받은 신고관청은 영업신고증을 발급하고 영업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검토
시설조사
(필요시)

접수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결재
신고증 

발급

첨부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

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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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객업 변경신고) 식품접객업의 변경신고는『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 받은 신고관청은 변경된 영업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변경신고 첨부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사본 1부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도시

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 처리절차

변경신고서 

작성

신고인

서류검토
시설조사
(필요시)

접수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결재
신고증 

발급

 (지위승계 신고)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는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영업신고증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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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양도 및 상속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위승계신고 첨부서류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검토접수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결재 통보

 ☞ 주의사항 :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식품접객업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으로 별도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Q&A

 Q : 키즈카페에서 완제품 음료(콜라 등), 과자 등을 판매하거나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A : 단순히 음료, 과자 등의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음식류에 물어 부어 주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대상이 해당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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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놀이시설의 등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키즈카페에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군·구를 통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설치

검사에 합격한 후 어린이들이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 어린이놀이시설을 등록 할 때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

정보마당 >서식자료”에서 등록신청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시·군·구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시스템”에 시설등록을 하고 시설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설치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시설번호를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안전검사기관 현황(’18.10월 기준)】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642

(02-856-5619)
KOTITI 시험연구원

02-3451-7152

(02-3451-7199)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3817

(031-455-7363)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070-4617-2524

(02-6280-3441)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02-512-3780

(02-540-3780)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사회적

협동조합 한국안전검사연구원

031-548-2686

(02-533-8818)

대한산업안전협회
02-860-7182

(0507-351-7007)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031-898-0325

(031-898-4901)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한국시험검사기술원

02-6954-4141

(02-6954-4145)
FITI 시험연구원

043-711-8868

(043-711-8810)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02-493-0978

(02-493-0978)
국민재난방지협회

051-612-6665

(051-515-6663)

  ※ 안전검사기관 지정현황 및 놀이시설 등록신청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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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 설치검사 신청을 위해서 시설번호가 필요합니다. 시설번호를 부여 받으려면 어디에 

신청해야하나요?

 A : 시설번호를 부여 받기위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놀이시설이 등록이 

되어야 되며, 놀이시설 등록은 놀이터 소재 관리감독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니 해당 기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연락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고객참여마당>공지사항 37번

     * 교육청 소관(학교・유치원・학원), 지방자치단체 소관(교육청 소관 외 시설)

 ☞ 주의사항 : 유원시설업 및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영업장 내에 어린이놀이

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로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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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키즈카페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주요 의무사항 및 관리기준

1.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시설기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기준은 다음과 같다.

-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 11 제2호나목2)에 

해당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외기구(제2호나목2))】

유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가) 주행형 미니기차, 이티로보트 등

나) 고정형 로데오타기, 회전형라이더 등

다) 관람형 영상모험관, 미니시뮬레이션, 다이나믹시트 등

라) 놀이형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슬라이드, 미니수중모험놀이,

미니워터에어바운스 등

-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40호)｣의 기구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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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성검사 및 점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등)

 (확인검사)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와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

유원시설업을 하는 자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지정 안전성검사기관에서 시행

- 확인검사 대상 기구는 아래와 같다

유형 내용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가) 주행형 • 일정 궤도·주로·수로·

지역(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속도가 5 km/h 이하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미니기차(레일 안쪽 길이 30미터 이하), 이티

로보트(레일 안쪽 길이 30미터 이하), 배터리카, 

멜로디페트, 수상사이클(수심 0.5미터 이하), 

페달보트 및 배터리보트(수심 0.5미터 이하

이며, 소인 1인 탑승하는 것) 등

나) 고정형 • 회전직경이 3미터 이내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작동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로데오타기, 회전형라이더(미니회전목마, 야자수 

등), 미니 라이더(코인 라이더 등) 등

다) 관람형 • 일정한 시설물(기계·기구·

건축물·보조기구 등) 내

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

하여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영상모험관(탑승인원 5인승 이하이며, 탑승

높이 2미터 이하), 미니시뮬레이션(탑승인원 

5인승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다이

나믹시트(탑승인원 10인승 이하), 3D 또는 

4D입체영화관(좌석고정영상시설) 등

라) 놀이형 • 일정한 시설(기계·기구·

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

시설 또는 유기기구

•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플레이스페이스 포함, 

탑승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미니에어바운스(탑승높

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면적이 120제곱

미터 이하), 미니사격, 공쏘기, 광선총, 공굴

리기, 표적맞추기, 물쏘기, 미니볼링, 미니농구, 

공던지기, 공차기, 에어하키, 망치치기, 펀치, 

미니야구, 스키타기, 팔씨름, 오토바이타기, 

자동차경주, 자전거타기, 보트타기, 말타기, 

뮤직댄스, 수상기구타기, 건슈팅 등

• 일정한 시설(기계·기구·

공간 등) 내에서 이용자 스

스로가 참여하여 물놀이

(수심 1미터 이하)를 체험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

기구

• 미니슬라이드(슬라이드 길이 10미터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미니수중모험놀이

(물버켓이 설치되지 않고 슬라이드 전체길이가 

10미터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미니

워터에어바운스(탑승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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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확인검사, 재검사) 유원시설업자는 아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최초로 확인검사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가) 주행형 미니기차, 이티로보트 등

나) 고정형 로데오타기, 회전형라이더 등

다) 관람형 영상모험관, 미니시뮬레이션, 다이나믹시트 등

라) 놀이형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슬라이드, 미니수중모험놀이, 

미니워터에어바운스 등

 (기타유원시설업자 자체 안전점검 의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3 제2호

나목에 따라 사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종사자로 하여금 상기 정기 확인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기구는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

기록부에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 6개월 미만으로 단기 영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영업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안전점검기록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지방자치단체 안전점검) ｢관광진흥법｣ 제7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관광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관광사업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 안전교육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월1회 

이상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정기 확인검사 대상에 해당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는 안전교육*을 2년

마다 1회 이상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 (’18.11월 기준) 한국관광공사에서 교육 시행, 유원시설 안전정보망(www.apa.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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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종사자의 신규 채용 시에는 사전 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6개월 미만으로 단기 영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영업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일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마. 사고보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다음의 중

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대한 사고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3.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4.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5.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바.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3)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설비·

장비·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8

알
기
쉬
운
 
키
즈
카
페
 
운
영
지
침

 사업자는 이용자를 태우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자를 태우지 아니하도록 하고, 운행 개시 전에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띠 또는 안전대의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운행 전 이용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 및 안내를 통하여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 운행 중에는 이용자가 정위치에 있는지와 이상

행동을 하는지를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하며,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에서 

장난 또는 가무행위 등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요금표·준수사항 및 이용 시 주의

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허가 또는 신고된 영업소의 명칭(상호)을 표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조명이 6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효과를 이용

하는 유기시설은 제외한다.

 사업자는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유관기관(허가관청·경찰서·소방서·의료기관·안전성검사등록기관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사망 등 중대한 사고의 발생 즉시 등록

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8항에 따른 행정청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에 해당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

2호·제2호의2·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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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식품 등의 취급 (｢식품위생법｣ 제3조)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를 목적으로 

식품을 채취·조리·저장·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식품,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조리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 식품등의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조·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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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등의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

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

서는 아니 된다.

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5장)

 (정의)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이란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음료수, 

생맥주 등 포함)을 말한다. 

 원료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원료의 구비요건은 다음과 같다.

원료의 구비요건

  1. 원료는 선도가 양호한 것으로서 부패·변질되었거나 유독·유해물질 등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2. 원료 및 기구 등의 세척, 식품의 조리, 먹는물 등으로 사용되는 물은 ｢먹는물 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수돗물은 제외).

  3.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얼음은 세균수가 1 ml당 1,000이하, 대장균 및 살모넬라가 

250 ml당 음성이어야 하며, 기타 이화학적 규격은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2-4 

얼음류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아니한 동·식물성 원료는 식품의 

조리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료의 보관 및 저장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관 및 저장방법

  1. 공통사항

   - 모든 식품등은 위생적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쥐, 바퀴벌레 등 위해생물에 의하여 오염

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식품등은 세척제나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농약, 독극물 등과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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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 및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준규격이 정해진 식품등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관·저장하여야 하며, 농·임·축·

수산물 중 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원료의 경우에는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 세척 등 전처리를 거쳐 식품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이나 가공식품은 바닥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용기 등에 담아서 청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개별표시된 식품등을 제외하고, 냉장으로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0℃ 이하, 냉동

으로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8℃ 이하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 냉동식품의 해동 

    ① 냉동식품의 해동은 위생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동 후 바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조리 시까지 냉장 보관하여야 한다.

    ③ 한 번 해동한 식품의 경우 다시 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곡류(쌀, 보리, 밀가루 등) 

   -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 곰팡이가 피거나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유지류(참기름, 들기름, 현미유, 옥수수기름, 콩기름 등) 및 유지함유량이 많은 견과류 등은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거나,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4. 축·수산물(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등)은 각각 위생적으로 포장하여 다른 식품과 용기, 

포장 등으로 구분하여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5. 과일 및 채소류(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배추, 무, 양파, 오이, 양배추, 시금치 등)는 

세척한 과일·채소와 세척하지 않은 과일·채소가 섞이지 않도록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6. 기타식품

   - 조미식품은 이물의 혼입이나 오염방지를 위하여 마개나 덮개를 닫아 보관하여야 한다.

   - 두부는 냉장 보관하여야 한다. 

조리 및 관리기준

  1. 사용 중인 튀김용 유지는 산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식품의 조리에 직접 접촉하는 기구류는 부식 등으로 인한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3. 조리한 식품은 위생적인 용기 등에 넣어 조리하지 않은 식품과 교차오염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가능한 한 조리한 식품 중 냉면육수 등 찬 음식의 보관은 10℃이하에서, 따뜻한 음식의 

보관은 60℃이상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5. 수산물을 보관하기 위한 수족관 물은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수족관의 거품제거, 정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것이거나, 

식품첨가물 중 이산화염소, 이산화규소 및 규소수지의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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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기구 등에 대한 규격은 다음과 같다.

  6. 야채 또는 과실의 세척에 세척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야채 또는 과실용 세척제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채 또는 과실 이외에는 세척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냉동제품은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해동 판매

할 수 있다.

규격

  1. 조리식품 등

   -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 이물 : 식품은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과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을 함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식품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조리과정 중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

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정도는 제외한다. 

   - 대장균 : 1 g당 10 이하

   - 세균수 : 3,000/g 이하이어야 한다(슬러쉬에 한한다. 단, 유가공품, 유산균, 발효식품 

및 비살균제품이 함유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식중독균 :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에서 조리된 식품은 살모넬라(Salmonella 

spp.),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장출혈성 대장균(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캠필로박터 

제주니/ 콜리(Camplyobacter jejuni/coli),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Yersinia enterocolitica) 

등 식중독균이 음성이어야 하며, 장염비브리오(Vibrio parahaemolyticus), 클로스트리

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g당 100 이하,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g당 10,00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조리과정 중 가열처리를 하지 않거나 

가열 후 조리한 식품의 경우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은 g당 100 

이하이어야 한다.

  2. 접객용 음용수

   - 대장균 : 음성 / 250 mL 

   - 살모넬라 : 음성 / 250 mL 

   -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 음성 / 250 mL 

  3. 조리기구 등

   - 수족관물

    ① 세균수 : 1 mL 당 100,000 이하

    ② 대장균군 : 1,000 이하 / 100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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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영업장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분리시켜야 하는 경우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서 휴게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과 직접 접한 영업장의 출입구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 행주(사용 중인 것은 제외한다)

    ① 대장균 : 음성이어야 한다.

   - 칼·도마 및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등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사용 중인 것은 제외한다)

    ① 살모넬라 : 음성이어야 한다.

    ② 대장균 : 음성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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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장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

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

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급수시설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화장실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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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

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 일반음식점에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

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영업장(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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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Q&A

 Q : 키즈카페 공간 일부분을 파티션으로 구획 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가능한가요?

 A : 일반음식점 영업장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키즈놀이터)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획 또는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으나, 일반음식점이 외부에 

노출되었거나 키즈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교차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분리되어야 합니다.

라. 건강진단 (｢식품위생법｣ 제40조)

 식품접객업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을 채취·조리 · 저장 ·운반 또는 판매

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을 운반

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매년 1회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제41조)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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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

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바. 식품위생업자 준수사항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의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집유·가공·

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집유·

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간판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

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다)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

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영업신고증·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만 해당한다)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고, 신고관청이 식품위생·식생활개선 등을 위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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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에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동물·식물을 사용하여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행위

  1.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2.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

  4.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5.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6.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다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소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7.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

하는 행위.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소 안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영화, 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

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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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음할 수 있는 검사

  1. 일부항목 검사 : 1년(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 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

검사는 제외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항목 검사 :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하여 살균

하여야 한다.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접객업자는 공통찬통, 소형찬기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는 영업장 안에 설치된 무대시설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손님의 요구에 따라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한 

식품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리·가공한 음식을 진열하고, 진열된 음식을 손님이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이하 “뷔페”라 한다)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제과점

영업자에게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이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일 구입하였다는 증명서(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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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아목에 따른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가격표에는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다. 

100그램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예시 ) 불고기 100그램 ○○원 (1인분 120그램 △△원)

갈  비 100그램 ○○원 (1인분 150그램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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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고시)｣에 

상세히 나와 있으며, 이 기준에 따른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놀이시설의 합격·

불합격을 판정한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고시는 놀이시설의 설치검사기준, 정기시설검사기준, 

안전진단기준, 권고사항의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검사종류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권고사항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지선정, 놀이

시설 구성, 기구별 안전수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업주는 권고사항을 

참고로 하여 안전수칙을 게시하거나 안내하도록 한다.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등)

 (설치검사)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어린이놀이기구 일부를 추가로 설치(재설치, 시설이동 등 포함)하는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법 제12조)

- 설치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청서에 시설번호를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안전검사기관 현황(’18.10월 기준)】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642
(02-856-5619)

KOTITI 시험연구원
02-3451-7152
(02-3451-7199)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3817
(031-455-7363)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02-924-2623

(02-6280-3441)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02-512-3780
(02-540-3780)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사회적
협동조합 한국안전검사연구원

031-548-2686
(02-533-8818)

대한산업안전협회
02-860-7182

(0507-351-7007)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031-898-0325
(031-898-4901)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한국시험검사기술원

02-6954-4141
(02-6954-4145)

FITI 시험연구원
043-711-8868
(043-711-8810)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02-493-0978
(02-493-0978)

국민재난방지협회
051-612-6665
(051515-6663)

  ※ 안전검사기관 지정현황 및 놀이시설 등록신청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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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수수료는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수수료 상한금액 이하로 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고시)｣ 참고

- 관리주체는 설치검사 결과를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거나 인쇄·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시행령 별표5)

설치검사 전 준비사항

  1. 어린이놀이기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재 (표면재)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중금속 등의 환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사신청을 위해서는 시설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설치검사 전에 관리감독기관(시·군·

구청)에 어린이놀이시설의 등록을 요청하여 시설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기시설검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법 제12조)

- 정기시설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 검사기관 및 신청서식은 설치검사와 동일

- 관리주체는 정기시설검사 결과를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거나 인쇄·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시행령 별표5)

 (불합격 시설에 대한 재검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 하는 경우

에는 즉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출입 및 이용금지 조치 후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법 제13조, 시행령 제10조의2, 운용요령 고시 제5조)

-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 실시하고, 불합격 판정을 한 

검사기관에 다시 검사를 요청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 이용금지 조치요령에 대한 상세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고시)｣ 제13조 및 별표3을 참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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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정기시설)검사 신청 후 검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A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는 설치검사 처리기간이 

30일로 되어 있으나, 11개 안전검사기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신청 후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Q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하였으나, 시스템에 미검사 또는 미이수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누가 입력해야 하나요?

 A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정기시설)검사에 대한 결과는 해당 검사기관에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 결과 입력은 검사합격증 발급 후 즉시 입력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입력이 누락되었을 

경우 해당 검사 및 교육기관에 등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6조)

 (안전점검)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또는 서면계약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위임을 

받은 자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서는 매일 점검할 것을 권장

- 점검 항목 및 주기는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고시)｣ 제11조 

및 별표2를 참고하여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안전점검실시대장(｢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기재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안전진단)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

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

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 안전진단은 안전검사기관 중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만 실시한다.

      ※ 안전진단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안전진단을 신청할 때에는 안전진단신청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진단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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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 결과,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진단을 실시한 기관으로부터 

놀이시설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을 한 결과를 안전진단실시

대장에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라. 안전교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리

주체를 안전관리자로 본다)로 하여금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20조)

- 안전교육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안전교육 시기

  1.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경우 :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2.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날부터 3개월

  3.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

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 교육 방식은 오프라인 방식과 온라인 방식 모두 가능하다.

      ※ 기관별 오프라인 교육일정, 장소 및 사이버교육 등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www.cpf.go.kr) 고객참여마당-안전교육일정” 등 참고

 교육의 효력은 안전관리자 개인에게 귀속되며, 교육실적은 교육기관에서 안전

관리시스템으로 일괄 등록한다.

- 교육 유효기간이 남은 자가 타 시설에 안전관리자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교육

기관에 실적등록 변경요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기관으로부터 합격 

증빙서류와 연락처 등을 받아서 보관하도록 한다.

 안전관리지원기관(교육기관)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지정하며, 지정기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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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지원기관(교육기관) 현황(’18.10월 기준)】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642

(02-856-5619)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

사회적협동조합

02-573-3330

(02-533-8376)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031-428-3817

(031-455-7363)
한국안전협회

055-266-1191

(055-266-1196)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02-547-3780

(02-540-3780)
선진화전략연구소

062-515-2293

(062-432-8899)

대한산업안전협회
02-860-7062

(02-859-9180)
국민안전교육진흥회

070-4208-2461

(051-501-1962)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한국시험검사기술원

02-6954-4141

(02-6954-4145)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031-898-0325

(031-898-4901)

한국생활안전연합
02-3476-0119

(02-3476-0501)

국민재난방지협회

부산·영남 지역본부

051-612-6665

(051-515-6663)

한국재난안전기술원
02-780-4629

(02-780-4625)
한국어린이안전재단

02-406-5868

(02-400-9225)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02-2635-3361

(02-2635-3360)
한국시설안전연구원

053-794-0888

(053-423-0879)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02-493-0978

(02-493-0978)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사회적

협동조합 한국안전검사연구원

031-548-2686

(02-533-8818)

한국놀이시설위해관리센터
02-861-7716

(02-894-0302)
대한주택관리사협회

02-2025-9233

(02-2178-9408)

한국안전교육협회
055-352-2276

(055-352-5276)
에듀누리사회적협동조합

061-751-6888

(061-751-6887)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070-4617-2574

(02-6280-3441)
한국놀이시설안전기술원

070-4244-1864

(0303-3447-6660)

  ※ 기관별 교육일정 및 사이버교육 등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참고

Q&A

 Q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교육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결과는 교육기관(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직접 시스템에 

입력하므로, 관리주체는 별도로 시스템에 입력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결과가 입력되지 않았을 경우 교육기관에 입력을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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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고배상 보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법 제21조)

- 관리주체는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리감독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시행령 별표7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2조)

- 법 제22조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중대한 사고

  1. 사망한 경우

  2. 3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을 입은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7 ‘2.부상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상

  3.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4. 골절상을 입은 경우(치아골절 포함)

  5. 출혈이 심한 경우(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출혈)

  6. 신경·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7.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8.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9. 내장(內臟)이 손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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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보험가입 후 가입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보험

등록사항을 모두 입력하고 정상 저장되었는데, 놀이시설을 조회해보면 신청이 되지 

않고 다시 “등록”버튼이 다시 활성화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이런 현상은 보험가입내역 등록 시 보험증권 첨부파일의 이미지 형식이 맞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보험이미지 첨부 시 이미지 형식을 jpg, gif, png 파일로 

변경해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Q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입니다. 보험등록 또는 안전관리자 등록(변경)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로그인 ID(비번)를 잃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로그인 ID는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교육청에 부여됩니다. 관리주체에게는 별도로 ID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보험등록 또는 안전관리자 등록(변경)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접속 후 놀이터를 시설명 등으로 검색해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Q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또는 보험가입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정보를 잘못입력해서 재등록할려고 하는데 승인요청중이라는 문구만 보이고 

재신청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관리주체가 시스템을 통해 안전관리자 및 보험을 등록하고 저장하면, 관련정보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교육청으로 신청내역이 전송됩니다. 

   -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및 지역교육청에서 관련 신청 정보를 삭제해야 

다시 등록 버튼이 활성화 되니, 관리감독기관에 삭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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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준수사항

 관리감독기관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개선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17조의2)

 관리주체는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결과를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거나 인쇄·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별표5)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신규 또는 변경 배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www.cpf.go.kr) 등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20조)

Q&A

 Q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신청 화면에서 “안전관리자 지정일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전교육을 받은 일자를 입력하면 되나요?

 A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경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해야합니다.

   - 시스템으로 신고 시 “안전관리자 지정일자”는 안전교육을 받은 일자가 아닌 안전

관리자 업무를 시작한 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 안전관리자는 지정받은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 

입력하여야 한다.

Q&A

 Q : 어린이놀이시설 시설명, 주소, 관리주체 정보, 놀이기구 등 놀이시설 정보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면 되나요?

 A : 관리주체에게는 시스템 로그인 ID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직접 놀이시설 

정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놀이시설 정보수정은 소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교육청

에서 수행하고 있으니, 관리감독기관에 시설정보 수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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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린이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0조제2항)

 영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영업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영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에 대한 기준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고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고시)｣, ｢개별안전

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고시)｣등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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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대상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실, 어린이놀이시설 등임

    [어린이활동공간 종류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한다)

  2. 환경보건법의 어린이활동공간에 해당되지 않은 키즈카페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기준 적용에서 제외함

가. 환경안전관리기준 (｢환경보건법｣ 제23조)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도료 및 마감재 기준

  1. 실내 또는 실외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함유된 물질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質量分率)로 0.1퍼센트 이하일 것

   - 납은 질량분율로 0.06퍼센트 이하일 것

  2.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아니할 것

-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에 사용한 목재에는 다음과 같은 방부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여야 한다. 다만, 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 목재 표면을 정기적

으로 도장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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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방부제

  1.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및 2호(A-1, A-2)

  2.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3.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CCFZ)

  4. 크롬·구리·붕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CCB)

-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

토양 기준

  1. 모래 등 토양에 함유된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및 비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바닥재 표면재료 기준

  1. 해당 표면재료에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로 0.1퍼센트 

이하일 것

  2. 해당 표면재료의 폼알데하이드 방산량(放散量)이 75㎎/㎏ 이하일 것

 환경안전관리기준 및 검사방법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지침’을 참고한다.

나. 어린이활동공간 검사 (｢환경보건법｣ 제23조)

 (확인검사)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기관

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 이상 증축한 때

- 어린이활동공간을 70㎡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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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기관 현황(’18.10월 기준)】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675

(02-855-1802)
대한산업안전협회

02-860-7150

(0507-351-7007)

(재)FITI 시험연구원
043-711-8868

(043-711-8810)
(사)KOTITI 시험연구원

02-3451-7314

(02-3451-7199)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3817

(031-455-7362)
한국환경수도연구원

02-2637-1234

(02-26311-876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6921-3200

(02-6921-3299)

 (검사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나 마감재, 

합성고무 바닥재를 사용한 경우

증빙 방법

  1. (증축시) 증축 후 30일 이내에 환경표지 인증 자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도

지사 또는 교육감 등 소관 감독기관에 제출

  2. (수선시) 환경표지 인증 자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비치해야 함

  3.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제품번호 등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 시공시 사용된 환경표지 인증 제품 견본 또는 제품의 잔여분 등

   - 환경표지 인증서 사본

     ※ 녹색제품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에서 환경표지제품 여부를 확인

     ※ 소유자는 확인검사 면제대상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검사기간) 확인검사는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증축, 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Q&A

 Q : 어린이놀이시설의 바닥재 검사는 환경보건법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검사

해야 하나요?

 A : ’17.1.1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되는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되어 환경보건법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으로 

통합하여 운영됩니다.

   - 따라서 환경보건법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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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실내공기질 관리방법

  1. 하루 3번, 30분씩 실내 환기시키기

   - 환기는 매일 오전 10시 이후 낮 시간대를 이용하여 3번 이상, 30분씩 모든 창문과 

문을 동시에 열어 공기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여 오염된 실내공기를 바꿔 준다.

  2. 조리실과 화장실에 기계식 실내 환기장치 설치하기

   - 강제로 내부의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실내 공기질 

개선에 효과적이다.

  3. 에어컨, 공기청정기 필터 정기적으로 교체하기

   - 에어컨, 공기청정기의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체, 세균·곰팡이의 번식, 서식을 막는다.

  4. 공기정화식물 키우기

   - 녹색식물＊은 광합성 작용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와 수분을 배출하여 실내에 

공기 청정효과를 가져온다.

    ＊아레카야자, 인도고무나무, 행운목, 스킨답서스, 산호수, 관음죽, 벤자민고무나무 등

  5. 새 건물 입주 시 Bake-out(건조화), Flush-out(환기) 충분히 실시하기

   - (bake-out)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건축자재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배출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38∼40℃로 실내온도를 맞춘 후, 옷장이나 모든 가구의 문을 열어 놓고 3∼4시간 동안 

난방 후 창문을 열고 환기시킴(3∼4회 실시)

   - (flush-out) 환기를 통해 신선한 외부 공기를 실내로 충분히 유입시켜 실내 내장재 

및 붙박이 가구류 등에 부착된 실내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

    ＊실내온도 16℃ 이상, 상대습도 60% 내외로 유지하고, 가능한 많은 환기량을 확보하여 

실내오염물질을 실외로 방출해야 함

  6.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항목
미세먼지(PM-10)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히드

(㎍/㎥)
총부유세균
(CFU/㎥)

기준치 10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800 이하

  7.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실내공기질관리법｣ 제6조)

항목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
휘발성유기화합물

(㎍/㎥)
미세먼지(PM-2.5)

(㎍/㎥)

기준치 0.05 이하 148 이하 400 이하 70 이하

     ※ 대상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중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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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재예방 및 소방에 관한 사항

가. 소방안전 기준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및 하위법령)

 소화기 설치·유지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고시)｣ 제4조제1항)

- 소화기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높이 1.5m이하)에 비치

하고,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각 층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3.3kg)의 경우에는 20m이내, 대형소화기(20kg)의 

경우에는 30m이내가 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 음식점 주방에는 주방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K급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

하여야 한다. 

- 분말형태의 소화기는 내용연수가 10년이므로, 제조년월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하여야 한다. 단 내용연수 경과한 분말소화기를 1년 이내에 

성능확인검사*를 받고 적합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3년을 연장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옥내소화전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고시)｣ 제7조)

- 옥내소화전은 층마다 설치하며, 건축물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옥내소화전

까지 수평거리 25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소방호스는 40mm이상의 것으로 건축물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15m 2벌이상)로 설치하여야 하며, 화재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호스와 노즐을 결합해 놓아야 한다.

- 소화전함에는 밸브의 조작, 소방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소화전함 앞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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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발신기 및 감지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

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고시)｣)

- 화재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 또한 화재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해야 하며,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 화재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장소별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연기감지기 : 복도, 계단, 승강로 등

- 감지기 표면에 페인트 등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아야 하며, 탈락되거나 훼손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 제10조)

- 스프링클러 작동시 살수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헤드로부터 반경 60cm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cm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

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스프링클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30c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피난 유도등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고시)｣ 제5조 및 제6조)

- 유도등은 출입구, 비상구, 계단참 등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안내 방향이 적정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파손, 변형, 탈락되지 않아야 하며, 정전시 예비전원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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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소방시설법 제10조)

- 계단, 복도, 비상대피로 등 피난시설에는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쌓아

두지 않아야 하며, 화재 및 연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화문은 폐쇄하거나 훼손·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피난안내정보 제공기준은 다음과 같다.(소방시설법 제21조의2, 다중이용업소법 제12조)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해당 영업장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내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 (소방시설법 제22조,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

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을 출입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 소방훈련은 연 1회이상 실시해야 하며, 실시기록은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해당 영업장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것

-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 하기전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영업주 및 종업원은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제1항)

 해당 영업장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관할 소방관서에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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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화재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화재취약요인은 다음과 같다.

- 주방에서는 화기를 취급하고 가스와 식용류를 사용하므로, 화재발생 요인이 

될 수 있다.

- 쓰레기 등 가연물질을 영업장 출입구 및 비상구 부근에 방치할 경우에는 

화재 시 피난장애 및 화재확산 원인으로 작용하여 인명피해 요인이 될 수 있다.

- 음주를 제공할 경우에는 심리적 안전의식 해이로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할 수 있다.

 화재예방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이용객들에게 비상구 위치 등 내부구조 이해를 돕기 위해 잘 보이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한다.

- 영업주 및 종사자는 소방안전교육 및 피난대피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영업장 또는 주변에 인화성 가연물품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상시 확인한다.

- 휴지통은 철재로 된 것을 사용하고, 수시로 비우고 불씨의 유무를 확인한다.

- 이동식 전기난로, 유류 및 가스난방기의 사용을 제한한다.

- 화기를 취급하는 주방에는 가연물을 방치(적치)하지 아니하고, 가스시설은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 가스를 취급하는 주방 및 보일러실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고, 금속

배관을 사용한다.

- 영업종료 등 영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스밸브 잠금상태를 상시 확인한다.

- 콘센트 및 전선 주변에는 먼지 등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방 등 

습기가 높고 물방울이 직접 떨어지는 위치에는 전기콘센트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 문어발식 전원코드 사용을 자제하고, 누전차단기 작동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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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발생시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다.

- 신속하게 인명대피를 유도하고, 119로 화재사실을 신고한다.

- 화재 발신기(비상경보설비) 누름스위치를 눌러 화재발생 사실을 알린다.

- 화재발생 초기에는 소화기, 옥내소화전을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한다.

- 전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전기차단기 이용하여 단전시키고, 

가스로 인한 화재발생 시에는 가스 중간밸브를 차단한다.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유지관리요령은 다음과 같다.(점검 착안사항)

- 소화기는 수시로 점검(압력계-녹색)하여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소화기”위치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유사시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구 등 피난시설 주변에는 장애물을 쌓아

두거나 설치하면 아니된다.

- 방화문은 상시 자동폐쇄상태 유지를 유지하고 출입문 덧문설치로 인한 피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피난유도등은 점등상태를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하단부의 예비전원 

버튼을 누르거나 당겨서 점등상태를 확인한다.

- 소방시설 등의 작동여부 확인하고, 고장시설은 즉시 정비·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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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청의 지도 · 감독 및 처분

1. 행정청의 지도 · 감독

가. 기타유원시설업 관련 (｢관광진흥법｣ 제33조, 제33조의2제2항)

 (검사결과 조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를 통지받은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운행

중지를 명하고, 재확인검사를 받은 후 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사고조사 등) 중대한 사고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원시설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나. 식품접객업 관련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제35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

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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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놀이시설법 제13조, 제17조의2, 제22조, 제23조)

 (불합격 놀이시설 점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불합격 놀이시설의 시설개선의 

이행 및 완료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자 및 관리주체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놀이시설의 지도·감독)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그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고조사)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보고·검사)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해당 놀이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출자료 또는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해당 놀이시설에 출입하여 어린이놀이시설·서류·장부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라. 어린이제품 관련 (해당법률 기재요망)

 시ㆍ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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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

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3.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

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한 경우

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3. 제2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

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7.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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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3.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을 한 경우

  4.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

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한 경우

  6.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또는 영업자의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거

하거나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하거나 파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이나 제4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또는 영업자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해당 어린이제품의 교환ㆍ환불ㆍ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마.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환경) 관련 (해당법률 기재요망)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전년도 지도점검결과 및 연간 지도점검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교육감 등 어린이활동공간 감독기관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최대 40일(1차 20일, 20일 연장 가능)의 범위에서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령(확인검사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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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검사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이행 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이행

보고서(확인검사 결과증명서 첨부)를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이행보고를 받은 경우나 확인검사 기간 

도과 후 확인검사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교육감 등 어린이활동공간 감독기관이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

관리기준에 부적합 확인검사결과를 통보받았을 경우 어린이활동공간 인허가 

부서 통보 및 해당 활동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외 지도점검 절차, 방법 등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지침’을 참고한다.

Q&A

 Q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A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대상은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①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 ②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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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등

가. 기타유원시설업 관련 (｢관광진흥법｣ 제35조, 제36조, 제84조)

 기타유원시설업 관련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행정처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

과징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부과기준

(단위 : 만원)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1차 2차 3차 4차 종합 일반 기타

나.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2

시정

명령

사업

정지

10일

사업

정지  

1개월 

취소

(신고 

3개월)

1600 1200 800

다. 2. 다) 신고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법 제5조

제4항

시정

명령

사업

정지  

5일

사업

정지  

10일

영업소 

폐쇄

명령

400

라.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7조

제2항

취소

(신고 

폐쇄)

마. 법 제8조(관광사업의양수 등)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시정

명령

사업

정지 

1개월

또는 

사업

계획 

승인

취소

사업

정지

2개월

취소

(신고 

3개월)

400 320 120

바. 법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

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시정

명령

취소

(신고

업종의 

경우,

시정

명령)

신고

업종의 

경우 

영업소 

폐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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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1차 2차 3차 4차 종합 일반 기타

사.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

명령

사업

정지  

1개월

사업

정지

2개월

취소

(신고 

3개월)

처.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

시설 등의 안전·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4호

시정

명령

사업

정지

10일

사업

정지  

1개월 

취소

(신고 

3개월)

2000 1600 1200

커.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업

정지  

10일

사업

정지

20일

사업

정지

1개월

사업

정지

3개월

2000 1600 1200

터.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

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6호

시정

명령

사업

정지

10일

사업

정지

20일

사업

정지  

1개월

1200 800 400

터. 2)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조한 유기시설·유기

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사업

정지

15일

사업

정지

1개월

사업

정지

2개월

취소

(신고 

3개월)

2000 1600 1200

허. 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8호

사업

정지

10일

사업

정지

1개월

사업

정지

2개월

취소

(신고 

3개월)

800 400 80

고.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9호

시정

명령

사업

정지

10일 

또는 

사업

계획 

승인

취소

사업

정지

20일

취소

(신고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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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조치 등)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전단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동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

(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자

 (과태료) 관광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마. 법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86조 

제1항
100 2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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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품접객업 관련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제76조, 제80조)

 식품접객업의 주요 의무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천연첨가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한 경우

법 제71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나.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다.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폰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

옥시에틸렌, 엠씨피디 또는 세레

늄의 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라.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마.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또는 식육을 원료로 사용한 것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바. 곰팡이독소 또는 패류독소 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사.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항생
물질·합성항균제 또는 합성호르
몬제)을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
한 것(｢축산물가공처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
한다)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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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아.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것
으로서 

 

   1) 조리식품 등 또는 접객용 음용수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2) 조리기구 등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자.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
균군 또는 일반세균의 기준을 
위반한 것

   1) 조리식품 등 또는 접객용 음용수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2) 조리기구 등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차.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을 사용한 것

   1) 허용 외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것 
또는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첨가물을 사용한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에 초과한 
것으로서

    가)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다)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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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카. 식품첨가물 중 질소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타. 이물이 혼입된 것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파.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을 

사용한 것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

원료 기준이나 조리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사료용 또는 공업용 등으로 사용

되는 등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않은 원료를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거.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것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8. 법 제36조(시설기준) 또는 법 제37조

(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경우

  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법 제71조, 법 

제74조 및 법 

제75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개수

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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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라. 시설기준 위반사항으로

   1)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

시설개수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

시설개수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
자가 방음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개수
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마. 법 제37조제2항(조건부 허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바.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냉동시설이 
없는 경우 또는 냉장·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사.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개수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아. 그 밖의 가목부터 사목까지 외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개수
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10. 법 제44조제1항(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7 

제7호자목·파목·머목 및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의 위반으로서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1)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거나 종업원의 행위를 

조장, 묵인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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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2) 업소에서 도박, 사행행위, 풍기

문란행위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영업장 안에 설치된 무대시설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허거나 공연 

행위를 조장, 묵인하는 행위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3)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행위

      업소 안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영화, 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한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4)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표시
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또는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 집유, 가공, 포장, 보관된 
축산물 또는 축산물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또는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도축, 집유, 가공, 
포장, 보관한 축산물 또는 실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조리하여 
사용한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
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 판매
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을 한 경우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경우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사용
하여 조리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별표 17 제7호너목(마시기에 적합
하지 않은 물을 사용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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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객업의 주요 의무사항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다.

- 법 제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6)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보관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모범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8) 별표 17 제7호커목(가격표시)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 주재료가 다른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나) 중량이 3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것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중량이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9)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휴게

음식점영업자 및 제과점 영업자는 

신고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영업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1. 법 제3조 위반한 경우

  가.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ㆍ조리실 등의

내부에 위생해충을 방제(防除) 및 구제(驅除)

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거나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ㆍ변질이 되기

쉬운 것을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2

항제1호 및 

영 제67조

50

30

100

60

15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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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67조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 

제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아. 법 제40조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1호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다. 식품등의 보관ㆍ운반ㆍ진열 시에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냉동ㆍ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지 아니한 경우(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제외한다)

  라.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생모를 착용시

키지 아니한 경우

  마. 제조ㆍ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영업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한 

경우

  바. 식품등의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음식기를 사용한 후에 세척 또는 살균을 

하지 아니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어류ㆍ육류ㆍ채소류를 

취급하는 칼ㆍ도마를 각각 구분하여 사용

하지 아니한 경우

  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경우(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제외

한다)

100

20

20

50

30

200

40

40

100

60

300

60

60

15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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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50

30

30

20

100

100

60

60

40

200

150

90

90

60

300

자. 법 제41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법 제101조 

제2항제1호

20 4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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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놀이시설법 제28조, 제29조, 제31조)

 (벌칙)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

진단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

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놀이시설을 이용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50 100 500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2

50 100 500

다.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40 80 400

라.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2

40 80 400

마.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30 60 200

바.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2

50 100 500

사.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4호
30 60 200

아.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5호
30 60 200

자. 법 제22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6호
30 60 200

차.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7호
30 6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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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어린이제품 관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과태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커.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법 제43조

제3항제13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50 170 2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30 150 18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 120 15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80 100 13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70 100

 도.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법 제43조

제3항제19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50 170 2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30 150 18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 120 15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80 100 13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7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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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환경) 관련 (｢환경보건법｣ 제23조)

 (개선 명령)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활동공간의 

관리자·소유자에게 최대 6개월(1차 3개월, 3개월 연장 가능)의 범위에서 시설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이행 시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이행보고를 받은 경우나 개선명령 기간 도과 후 이행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과태료) 확인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 및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1호
250 350 500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에 따른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2호
250 350 500

 (벌칙)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소.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법 제43조

제3항제23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50 170 2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30 150 18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 120 15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80 100 13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7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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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검사 이행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바. 소방 관련 (소방시설법 제9조, 제10조 /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제11조)

 관계인은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관계인은 비상구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거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태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경우

  1) 2) 및 3)의 규정을 제외하고 소방시설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1항제1호 100

  2)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 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200

    가)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

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

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3)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

나.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3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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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가. 다중이용업주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50 100 300

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않은 경우

  1) 안전시설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 제2호

50

  2) 안전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가)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신반(受信盤)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다)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라)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마) 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두어 소방

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수가 나오지 않거나

소화약제(消火藥劑)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100

  3)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

  4) 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0 100 300

  5)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 놓은 경우

50 100 300

다.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1)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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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2)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내부

구조를 변경한 경우

50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300

라.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실내

장식물의 기준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설치·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3호

50 100 300

마.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에 따라 내부구획을 

설치·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 

제3호의2

50 100 300

바.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 제4호

50 100 300

사.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 제5호

50 100 300

아. 법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기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 제6호

50

자. 법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법 제25조 

제1항 

제6호의2
10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12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파. 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 제7호

50 100 300



Ⅴ

 
키
즈
카
페
 
운
영
 
시
 
주
의
사
항

71

Ⅴ 키즈카페 운영 시 주의사항

1. 설치 관련 주의사항

 설치하는 기구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성 검사 대상 또는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검사 대상인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다.

 기타유원시설업 최초 인허가 시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연 1회 이상 개정

하여 관리한다. (☞ 안전관리계획서 샘플은 www.apa.or.kr 참조)

 유기기구와 놀이기구는 서로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고 이동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설치한다.

 유기기구에는 이용자 연령과 최대 이용인원을 표시한다.

 유기기구의 구동부에는 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울타리·잠금장치 등의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트램플린 이용 중에 어린이들이 튕겨나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완충재와 

그물 등으로 충분히 보완하여야 한다.

 트램플린 이용 중에 어린이들이 천정에 부딪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고, 천정에 완충재 등으로 보완한다.

 미끄럼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틀 주변 바닥에는 

완충재를 설치하고, 미끄럼틀 도착지점에도 완충재를 설치한다.

- 이 때 미끄럼틀의 각도 및 충격구역(완충재 설치구역) 등은 ｢어린이놀이

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고시)｣을 참고하도록 한다.

 기구를 감싸고 있는 완충재(스펀지 등)를 고정하는 케이블 타이 등의 날카로운 

끝부분에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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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 타이 끝부분이 아이들 활동영역과 반대쪽에 위치하도록 설치, 타이 

끝부분이 돌출되지 않는 제품 사용 등

 어린이의 눈이나 머리가 닿는 높이에 설치되는 파이프나 기둥은 최소화 하고, 

부득이한 경우 보호대를 설치하고 주의표시를 한다.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은 KC 마크 및 안전인증번호를 확인한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KC 마크 및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한다. 또한 

구매한 제품은 제품과 제품 포장의 KC 마크 및 안전확인신고번호가 있는 

표시사항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KC 마크를 확인한다. 또한 구매한 제품은 

제품과 제품 포장의 KC 마크가 있는 표시사항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한다. 

 건축자재, 기구·시설자재, 마감재 등은 환경유해물질을 방출하지 않는 자재 

또는 환경인증을 받은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유지 · 관리 관련 주의사항

 어린이들이 키즈카페에 입장하기 전에 소독제 등을 활용하여 손과 발 등을 

소독 후 입장시킨다.

 키즈카페 내의 어린이 놀이공간에는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실내에서는 충분한 밝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키즈카페 내의 바닥, 각종 기구 및 제품, 완구 등을 주기적으로 살균·소독하고, 

어린이들이 접근 가능한 장소 뿐만 아니라 기구의 하단, 틈새 등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한다.

 어린이들이 질식 할 우려가 있는 제품(블라인드 줄, 단추 등)을 실내에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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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아동안전용품을 설치

하도록 한다.

      ※ 문틈 손가락 끼임 방지 장치, 모서리 보호대, 콘센트 안전커버, 미끄럼 방지 스티커 등

 실내 바닥은 어린이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감처리 하고, 장애물을 없애 

밟거나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어린이가 접근가능한 모든 공간은 성인도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 또한, 통로가 막힘으로 인해 막다른 골목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고, 유사 시 

쉽게 탈출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공기청정기 등을 활용하여 실내 공기질을 확보하고,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별 주요 부품을 제작사 매뉴얼 또는 자체 관리 계획에 

따라 교체한다. 

 유기기구 또는 놀이기구를 변형하거나 이동시키는 경우, 그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도록 한다.

 동력을 이용하는 유기기구의 출입구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떨어트릴 위험이 

있는 소지품이나, 질식우려가 있는 끈 등의 소지를 금지한다.

 에어바운스의 공기가 빠져 붕괴될 경우를 대비하여 충격흡수용 표면재 위에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 에어바운스 표면 또는 이음새가 훼손되었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 또한, 공기주입기 또는 송풍기 주변은 접근을 차단하여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볼풀장의 깊이는 30cm 이하가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찢어지거나 찌그러진 

볼은 즉시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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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풀장의 경우 장난감 등이 유입되어 은폐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1회 이상 

볼을 전부 꺼내어 볼풀장 바닥상태 및 청결상태 등을 확인한다. 

- 특히, 장난감 자판기용 플라스틱 캡슐 등 볼풀장용 볼과 유사한 형태의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유기기구 및 놀이기구의 완충재나 외장재가 손상된 경우, 원래 제품과 동일한 

제품(안전인증제품, 친환경제품 등)으로 즉시 보수한다.

 놀이용으로 사용되는 블록장난감, 모래, 편백조각, 나무토막 등이 지정된 놀이

공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소독·교체한다.

 기구 청소 및 유지관리를 위해 그물망 등에 지퍼가 달려 있는 경우, 어린이가 

들어가지 않도록 잠금장치 등으로 잠궈 놓도록 한다.

 어린이활동공간의 경우 설치된 시설물이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하는 도료·마감재료, 모래 등 바닥재의 경우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만족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3. 이용 · 지도 관련 주의사항

 안전한 이용을 위해 유기기구 및 놀이기구별로 적절한 이용 방법과 이용상 

주의사항(대상 연령이나 위험한 행위의 안내 등)등을 “픽토그램” 또는 “안내문구”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안내표시판에 게시한다.

 만 3세 이하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하여 안내·지도 및 관찰한다.

 움직이는 유기기구의 경우, 출입구를 제외한 주변부의 접근 및 주변에서의 

놀이를 차단한다.

 이용객이 모두 하차 할 때까지는 유기기구의 작동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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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기구 또는 기구의 개구부·구동부에 손가락·발가락 등이 끼이기 쉬우므로, 

접근방지 조치를 하고, 이용 시 안내를 실시한다.

 트램플린의 경우 몸무게가 비슷한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양말을 신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에어바운스형 놀이기구는 기구표면과 피부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므로 양말 및 

토시 등을 착용하도록 한다.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연 1회 이상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 될 때 

까지 해당 기구의 이용을 금지한다.

4. 식품안전 관련 주의사항

 영업자는 매년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종업원은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조리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영업에 사용하는 음식기 등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식품등의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식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을 

음식품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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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제품은 0~10℃에서 냉동제품은 -18℃이하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해동된 

냉동제품을 다시 냉동하여서는 안 된다.

 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손님에게 진열‧제공되었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보관하는 등 

재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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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타유원시설업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허가와 신고) ④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

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

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원시설업자”라 한다)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33조(안전성검사 등) ①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

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

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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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원시설

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유원시설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①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유원시설업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등록취소 등)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의2.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 제8조제4항(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안전·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5.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조한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18.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

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제36조(폐쇄조치 등)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 제24조제2항·제31조제2항 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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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제78조(보고·검사) ②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3.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유원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11.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조제4항 전단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33조를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

  4.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자

  4의2. 제35조제1항제14호에 해당되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발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86조(과태료) ①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알
기
쉬
운
 
키
즈
카
페
 
운
영
지
침

8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5.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종류

   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제31조의2(유기시설 등에 의한 중대한 사고) ①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3.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4.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5.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②유원시설업자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유원시설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현장조사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유원



참
고
1
 
관
계
법
령

85

시설업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한 3명 이내의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⑤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중지 명령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계속 사용할 경우 이용자 등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선 명령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구조 및 장치의 결함은 있으나 해당 

시설 또는 기구의 개선 조치를 통하여 안전 운행이 가능한 경우

  3. 철거 명령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구조 및 장치의 중대한 결함으로 

정비ㆍ수리 등이 곤란하여 안전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⑥유원시설업자는 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⑦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에는 최초 구성된 사고조사반의 반원 중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사고조사

반을 새로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⑧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개선 명령을 받은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개선을 완료한 후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

기구의 안전성 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시설 또는 기구의 운행 적합 여부를 검사받아 그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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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①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

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허가 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유원시설업 허가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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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유원시설업의 경우

   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ㆍ이전ㆍ폐기

   다. 영업장 면적의 변경

  ②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4. 안전관리자의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6.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7.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4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제10조(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유원시설

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

16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

하는 서류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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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포함한다)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ㆍ폐기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와 그 폐기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4. 제8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①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기타유원시설

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유원

시설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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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유원시설업 신고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12조(중요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3.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4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제13조(신고사항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5.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

기구는 별표 11과 같다.

  ②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

로서 제38조제2항에 따라 조건이행내역 신고서를 제출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전에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연 1회 이상 정기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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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별표 11 제1호나목2)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기 또는 반기별 안전성검사 및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2.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결함에 의

하지 아니한 사고는 제외한다)

  3.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④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와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는 자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나목2)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최초로 확인검사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영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

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검사신청인과 해당 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제5항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를 통지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운행

중지를 명하고, 재검사 또는 재확인검사를 받은 후 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⑧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재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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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제8조제2항제7호 및 제12조제4호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항 단서에 따른 정기 확인

검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1조(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 등)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유원

시설업의 사업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는 별표 

12와 같다.

  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원시설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요령

  2.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3.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무

  4. 그 밖에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유원시설업 사업장에서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일부터 매 2년

마다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1회당 안전교육 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⑤영 제6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안전관련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안전교육이 종료

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교육 결과를 해당 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

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유기시설·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통보) ①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영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

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대표자 성명

  2. 사고 발생 경위(사고 일시ㆍ장소, 사고 발생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명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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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치 내용

  4. 사고 피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5. 사고 발생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의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

  ②유원시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문서,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수신 여부를 전화 등

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2조(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별표 1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12]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제41조 관련)

[별표 13]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제42조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

[별지 제14호서식]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

[별지 제17호서식]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유원시설업 신고증

[별지 제19호서식]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관련 고시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40호]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46호]

  -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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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식품접객업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

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

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④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

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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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시설기준) ①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제37조(영업허가 등) ④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0조(건강진단) ①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

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

시키지 못한다.

  ④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

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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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

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

하여도 된다. 

  1.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3.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⑤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ㆍ보관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

하지 말 것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야생생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

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5.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입ㆍ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

  6.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7.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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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1조(시정명령)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

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

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

2항,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6.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7. 제37조제1항 후단, 제3항, 제4항 후단 및 제6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의2. 제37조제5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8.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9. 제4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10. 제4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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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16. 제5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7.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제3항, 제73조제1항 또는 제74조제1항(제8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제3항 또는 제74조제1항을 포함한

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영업자(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

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제2호의 사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

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5. 제37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

  8.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는 자

제9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소해면상뇌증(狂牛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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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탄저병

  3. 가금 인플루엔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마황(麻黃)

  2. 부자(附子)

  3. 천오(川烏)

  4. 초오(草烏)

  5. 백부자(白附子)

  6. 섬수(蟾수)

  7. 백선피(白鮮皮)

  8. 사리풀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조·가공·수입·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倂科)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9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제1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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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7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자

  3의2. 제4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4. 제72조제1항·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37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제2항, 제17조

제4항, 제31조제1항·제3항, 제37조제3항·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

제10항, 제49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2. 제22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제1항·제2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출입·수거·압류·폐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5.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6.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7.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제3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업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9. 제7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 또는 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한 자

제101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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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조·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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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

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법6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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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

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영 제21조제

2호의 영업만 해당한다)

  3. 시설사용계약서(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

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한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같은 법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

(영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인이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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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

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

신고증(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서류를 포함하되, 제42조제1항제2호의 서류는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하며,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7호의 서류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신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3호 및 제4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동차등록증(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4조(폐업신고) ①법 제37조제3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영업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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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

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

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

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제51조(식품위생교육기관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로 한다.

  ②식품위생교육의 내용은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

으로 한다.

  ③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의 운영과 식품교육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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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교육시간) ①법 제41조제1항(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자[같은 조 제5호나목1)의 식용

얼음판매업자와 같은 목 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3시간

  ②법 제41조제2항(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영 제21조제8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 6시간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제10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67조 및 영 별표 2에 따라 법 제3조 및 법 제

88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별표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제2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법57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법89조 관련)

[별표 27] 법 제3조 및 제88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제100조 관련)

[서식 37] 식품 영업 신고서

[서식 41]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서식 42] 영업의 폐업신고서

[서식 49]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관련 고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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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어린이놀이기구 관련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6.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안전진단”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

측정·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

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

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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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개선) ①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린이 등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②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나 정기시설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거나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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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

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

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

주체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⑤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 금지·폐쇄·철거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①관리주체는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안전교육) ①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

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신규 또는 변경 배치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적사

항을 포함한 자료를 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통보

받은 즉시 해당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의무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로서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안전

관리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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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안전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험가입) ①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철거명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받은 자

제29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

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3.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

보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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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2.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5.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자

  6.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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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7조(설치검사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안전검사기관은 설치검사를 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

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정기시설검사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

검사”라 한다)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최초로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유효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시설검사의 유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최초로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말한다)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안전검사기관은 정기시설검사를 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

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설치검사 등에 대한 재검사) ①제7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결과 또는 

제8조제5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안전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수수료)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정기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의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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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설치검사의 표시 등)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의2(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조치) ①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

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이용금지 조치”라 한다)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관리

감독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출입차단

  2. 어린이놀이시설 내 개별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진입 및 작동 금지

  ②이용금지 조치를 한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어린이 등이 이용금지 조치 

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입구에 이용금지 조치의 사유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금지 조치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3(시설개선계획서 제출 및 확인) ①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

2항 본문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시설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개선 대상 및 시설개선 사유별 개선조치 내용

  2. 시설개선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3. 시설개선의 추진 일정

제11조(안전점검 실시) ①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13조(보험의 종류 등)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인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③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별표 7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중대한 사고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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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망한 경우

  2. 3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을 입은 경우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4. 골절상을 입은 경우

  5. 출혈이 심한 경우

  6. 신경·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7.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8.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9. 내장(內臟)이 손상된 경우

  ②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2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의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고 일시

  2. 사고 시설 현황

  3. 사고 경위

  4. 관리주체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사항

  5. 사고자 인적사항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사고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4]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의 수수료 부과기준(제9조 관련)

[별표 5]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표시의 기준과 방법(제10조 관련)

[별표 6]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7] 보험의 보상한도액(제13조제3항 관련)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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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설치검사의 신청 서류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치도(사진을 포함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목록(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증

번호를 포함한다)

  3.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소에 관한 약도

제15조(정기시설검사의 신청 서류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재검사의 신청 서류 등) ①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설치검사결과통지서 또는 정기

시설검사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시설개선계획서 제출)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

서식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불합격 통지서 또는 위험·보수 판정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치도(사진을 포함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소에 관한 약도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①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

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에서 실시

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

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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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제1항에 따른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지도

  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상태 확인

  3.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조치

  4.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방법) 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점검실시대장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교육) ①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안전

관리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2.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날부터 3개월

  3.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②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

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상태, 위생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관리주체는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안전교육에 한하여 그 의무를 면제한다.

  ⑤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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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정하여 공고한 기관에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이버교육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이버교육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을 받은 날

  2. 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직전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별지 제12호서식]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신청서 (결과통지서 겸용)

[별지 제13호서식]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합격증

[별지 제14호서식] 이의제기 신청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결과통지서 겸용)

[별지 제14호의2서식] (설치검사 불합격, 정기시설검사 불합격, 안전진단 위험ㆍ보수 판정) 시설개선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 안전진단신청서 (결과통지서 겸용)

[별지 제16호서식] 안전점검실시대장 (제17조 관련)

[별지 제17호서식] 안전진단실시대장 (제17조 관련)

◦ 관련 고시

  -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7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8-3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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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어린이제품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

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나.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다.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라.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

    마.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3. “영업자”란 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안전인증”이란 제품검사(어린이제품을 시험·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공장심사(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9.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

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

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안전확인”이란 제품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1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

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

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

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

제품을 말한다.

    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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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제20조(판매·사용 등의 금지) ②영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판매·사용 등의 금지) ②영업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판매·사용 등의 금지) ②영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①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개선·

수거 또는 파기(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②시·도지사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7.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③시·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4.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제43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19.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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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 ①｢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와 

적용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와 적용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와 적용 안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구체

적인 범위를 각각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

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별표 1]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조제3항 관련)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 관련 고시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94호]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51호]

  -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4호]

  -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6-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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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환경 관련 (환경부)

환경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①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

인자의 사용제한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확인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

  ⑧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제3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3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개선명령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

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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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9항을 위반하여 확인검사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자

  2.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한 자

제3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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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정의)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한다)

제16조(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조의2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기준

  2.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 

제16조의2(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수선의 규모) 법 제23조제6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

  2.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때

[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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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로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개선하거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 : 영 제1조의2제1호(｢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호의 시설

  2. 교육감 : 영 제1조의2제1호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영 제1조의2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시설

  ②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

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개선을 끝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를 받은 경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 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개선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①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또는 수선

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환경안전

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어린이활동

공간 확인검사 신청서에 검사대상 시설 확인이 가능한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

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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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2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신청일

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관할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세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검사 :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중금속간이측정기를 활용하여 검사하는 등 간이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 정밀검사 : 기본검사 결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검사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이 경우 증축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수선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에 합격한 경우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3(확인검사 이행명령) ①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로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령(이하 “확인검사명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확인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이행보고서에 어린이활동

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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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기간이 끝나거나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별표 4] 수수료

 [별지 제2호서식]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서

 [별지 제2호의3서식]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

 [별지 제2호의4서식]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이행보고서

 [별지 제2호의8서식]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서

 [별지 제2호의9서식]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서

 [별지 제2호의10서식]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시설 현판

◦ 관련 고시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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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소방 관련 (소방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특정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

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

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

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

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

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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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소방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

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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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운영 가능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문체부고시 제2017-40호) 별표4

유형 내용

완성기능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서류확인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정기확인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
주
행
형

• 일정 궤도·주로·수로·

지역(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속도가 5 km/h 이하 속도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배터리카, 멜로디페트, 
수상사이클(수심 0.5
미터 이하), 페달보트
및 배터리보트(수심 
0.5 미터 이하, 소인 
1인 탑승) 등

• 미니기차, 이티로보트
(레일안쪽 길이 30미터
이하) 등

-

2,
고
정
형

• 회전직경이 3미터 이내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작동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미니 라이더
(코인 라이더 등) 등

• 로데오타기, 회전형
라이더(미니회전목마, 
야자수 등) 등

• 미니 라이더
(코인 라이더 등. 단, 
승용물 하단에 틈새가 
없도록 조치된 기구에 
한한다) 등

3.
관
람
형

• 일정한 시설물(기계·기구·

건축물·보조기구 등) 내
에서 이용자 스스로 참여
하여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3D 또는 4D입체영화관
(좌석고정영상시설) 등

• 영상모험관 및 미니
시뮬레이션(탑승인원
5인승 이하,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다이나믹
시트(탑승인원 10인승 
이하) 등

-

4. 
놀
이

형

• 일정한 시설(기계·기구·

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
시설 또는 유기기구

-

• 붕붕뜀틀, 미니모험
놀이(플레이스페이스
포함, 탑승높이 3 m 
이하, 설치 면적 120 ㎡
이하), 미니에어바운스
(탑승높이 3 m 이하, 
설치 면적 120 ㎡ 
이하) 등

• 미니사격, 공쏘기, 광
선총, 공굴리기, 표적
맞추기, 물쏘기, 미니
볼링, 미니농구, 공던
지기, 공차기, 에어
하키, 망치치기, 펀치, 
미니야구, 스키타기, 
팔씨름, 오토바이타기, 
자동차경주, 자전거
타기, 보트타기, 뮤직
댄스, 수상기구타기, 
건슈팅, 말타기 등 

• 일정한 시설(기계·기구·

공간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물놀이
(수심 1m이하)를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 미니슬라이드(슬라
이드길이 10m이하, 
탑승높이 2 m이하), 
미니수중모험놀이
(물버켓이 설치되지 
않고 슬라이드 전체
길이 10 m이하, 탑승
높이 2 m이하), 미니
워터에어바운스(탑승
높이 3 m이하, 설치
면적 120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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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유형별 예시 

유형 명칭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사진 및 정의)

가)

주

행

형

미니기차

견인차와 객차로 연결된 기차모양 승용물이 

바닥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어린

이용 유기기구(레일 안쪽 길이 30 m 이내)

이티로보트

정원 2인 이하인 승용물을 2대 이하로 연결

하여 전기 동력으로 짧은 순환형 궤도를 주행

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

배터리카

정원 2인 이하인 배터리 전기 동력 4륜 승용

물을 이용자 스스로 핸들 조작하여 일정한 

지역 내를 5 km/h 미만의 속도로 주행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

멜로디페트

정원 2인 이하인 동물모형의 승용물을 이용

자가 탑승하여 별도의 안전울타리가 없는 

일정한 장소에서 5 km/h 미만의 속도로 주행

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

수상사이클

&

페달보트

수심 0.5 m 이하로 담수한 인공저수조에서 

부양되는 승용물을 이용자가 탑승하여 발 

또는 손으로 페달을 돌려 수면 위를 주행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

배터리보트

수심 0.5 m 이하로 담수한 인공저수조에서 

부양되는 승용물을 이용자가 탑승하여 배터리 

전기 동력을 이용하여 5 km/h 미만의 속도로 

수면 위를 주행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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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명칭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사진 및 정의)

나)

고

정

형
로데오타기

1인승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피칭롤링 

회전하는 시설(안전매트 위에 설치)에 탑승

하여 로데오타기를 체험하는 유기기구

회전형

라이더

야자수, 회전목마, 문어, 로봇, 티컵 등 모형의 

승용물을 바닥에 고정된 중심축 또는 편심

축에 연결되어 저속 회전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

미니라이더

로봇, 자동차, 동물, 기차 등 모형의 승용물을 

바닥에 고정된 중심축 또는 편심축에 연결

되어 병진, 요동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

다)

관

람

형
영상모험관

승용물이 바닥 또는 상부의 고정된 중심축 

또는 편심축에 연결되어 1자유도 이상의 운동

(저속회전, 병진, 요동 등)을 이용자가 영상을 

보면서 입체적인 움직임을 체험하는 유기기구

(탑승인원 5인승이하,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미니

시뮬레이션

승용물이 바닥 또는 상부의 고정된 중심축 

또는 편심축에 연결되어 1자유도 이상의 운동

(저속회전, 병진, 요동 등)을 이용자가 영상을 

보면서 핸들 등으로 직접 조작하여 입체적인 

움직임을 체험하는 유기기구(탑승인원 5인승

이하, 탑승높이 2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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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명칭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사진 및 정의)

다)

관

람

형
다이나믹시트

1열로 구성된 좌석을 바닥에 고정된 중심축 

또는 편심축에 연결하여 저속으로 (병진, 

요동 등)시켜, 이용자가 영상을 관람하며 

입체적인 체험을 하는 유기기구(탑승인원 

10인 이하)

3D・4D입체

영화관

(좌석고정

영상시설)

이용자가 보조기구 또는 직접 눈으로 입체 

영상물을 보며 스탠딩 또는 진동만을 주는 

좌석에 앉아 음향, 조명 등 다양한 효과를 

주어 이용객이 체험하는 유기기구

라)

놀

이

형
붕붕뜀틀

트램폴린 위에서 이용자가 뛰며 즐기는 

유기기구

미니모험놀이

롤러슬라이드, 타잔타기, 무지개언덕, 원통형

건너기, 미끄럼타기, 볼대포 등 복합 놀이

요소 기구를 이용자가 즐기는 유기기구(탑승

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 면적이 120

제곱미터 이하)

미니에어

바운스

바운싱 또는 슬라이딩 놀이를 즐기는 공기 

주입장치식 공기막 유기기구.(탑승높이 3미터 

이하이며, 설치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미니사격

코르크 또는 고무마개를 쏘아 고정되어져 

있는 과녁을 맞히는 유기기구(스크린사격, 

BB탄 등 연사 발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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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명칭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사진 및 정의)

라)

놀

이

형
공쏘기

공을 쏘아서 표적에 맞혀서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

광선총
광선총을 쏘아 목표물을 맞혀서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

공굴리기
공을 굴려 목표물을 맞혀서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

표적맞추기 작은 화살을 던져 표적을 맞히는 유기기구

물쏘기
물총을 이용하여 표적을 맞혀서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

미니볼링 공을 목표지점까지 굴리는 유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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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명칭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사진 및 정의)

라)

놀

이

형
미니농구 공을 림에 골인시켜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

공던지기
공을 던져 목표물을 맞혀서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

공차기
가상의 골대에 공을 발로 차서 넣어서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

에어하키
2인이 손으로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상대방 

골에 퍽을 집어넣어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

망치치기
손망치로 화면 및 표적을 맞혀서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

펀치
주먹이나 발로 목표물을 때려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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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명칭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사진 및 정의)

라)

놀

이

형
미니야구

야구공을 던져 가상의 야구게임을 즐기는 

유기기구

스키타기

스키 발판에 서서 양 옆 손잡이를 잡고 

화면의 슬로프를 타고 내려가는 것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유기기구

팔씨름 팔모형의 기계와 팔씨름을 겨루는 유기기구

오토바이

타기

고정된 오토바이모형의 좌석에 앉아 영상물과 

좌석의 롤링에 의해 오토바이타기를 체험

하는 유기기구

자동차경주

운전석 형태의 좌석에 앉아 화면에 따라서 

핸들 및 레버를 조작하여 운전을 즐기는 

유기기구

자전거타기

고정된 자전거 형태의 좌석에 앉아 화면에 

따라서 핸들을 조작하여 자전거 타는 것을 

즐기는 유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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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명칭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사진 및 정의)

라)

놀

이

형
보트타기

고정된 보트 형태의 좌석에 앉아 화면에 따라 

보트체험을 할 수 있는 유기기구

말타기

말 모형의 좌석에 앉아 승마체험을 즐기는 

유기기구(단, 화면이 있는 경우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체이용가 비경품 

게임물” 만 해당됨.)

뮤직댄스
화면의 지시에 따라 발판, 드럼 등을 밟거나 

두드리며 즐기는 유기기구

수상기구

타기

수상기구형태의 발판에 서서 화면을 통해 

수상 기구를 타는 체험을 하는 유기기구

건슈팅
화면의 적을 향해 기기와 연결된 전자총을 

쏴서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

미니

슬라이드

바닥에 영구적으로 고정된 물놀이형 유기

기구(슬라이드 길이 10m이하, 탑승높이 2m

이하, 수심 1m이하)



알
기
쉬
운
 
키
즈
카
페
 
운
영
지
침

136

유형 명칭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사진 및 정의)

라)

놀

이

형

미니수중

모험놀이

물버켓이 설치되지 않고 슬라이드 등 복합

놀이요소 기구를 이용자가 즐기는 유기기구

(슬라이드 전체길이 10m이하, 탑승높이 2m

이하, 수심 1m이하)

미니워터

에어바운스

물놀이형 슬라이딩 놀이를 즐기는 공기주입

장치식 공기막 유기기구(탑승높이 3m이하, 

설치면적 120㎡이하, 수심 1m이하이며, 

수심 및 착지부 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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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어린이놀이기구의 종류(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기준 부속서2)

분류 놀이기구 사진

① 그네

•하중 지지대에 매달려 

있는 좌석받침판이 앞뒤 

좌우 등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될 것

단일 회전축 그네(1형) 다 회전축 그네(2형) 유아용 그네

단일 지점 매달림 그네(3형) 연결 그네(4형)

② 미끄럼틀

•경사면을 가진 구조물로서 

이용자가 규정된 트랙내

에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될 것

독립 미끄럼틀 둑 미끄럼틀

③ 정글짐

•통나무, 파이프, 타이어 

등으로 구성된 육면체, 

둥근 지붕 또는 탑 모양의 

구조물로서 자유롭게 매달

릴 수 있도록 설계될 것

사각 정글짐 복합 정글짐 원형 정글짐

④ 공중 놀이기구

•손잡이를 잡고 매달리거나 

공중에 매달려 있는 좌

석에 앉아서 케이블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

좌석형

좌석형 매달림형 매달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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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놀이기구 사진

⑤ 흔들 놀이기구

•아랫부분의 구성체가 

좌석이나 자리를 지지

하는 형태로서 이용자가 

그 좌석이나 자리에서 

그 놀이기구를 직접 움직

일 수 있도록 설계될 것 시소1형 스프링시소1형 흔들2A형

흔들2B형 흔들3A형 흔들3B형

흔들4형 흔들5형 흔들6형

⑥ 오르는기구

•봉, 로프, 그물 등으로 

이루어진 구조물로서 손

으로 붙잡고 오르내리도록 

설계될 것

평행봉 늑철 철봉

늘임봉(줄) 암벽오르기 복합형 오르기

⑦ 회전 놀이기구

•한 개 이상의 좌석, 받침판, 

손잡이가 설치되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트

랙을 따라 회전하도록 설

계될 것

회전A형 회전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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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놀이기구 사진

회전C형 회전D형 회전E형

⑧ 건너는기구

•일어서거나 기거나 매달

려서 앞뒤, 좌우로 이동

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

무지개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⑨ 조합놀이대

•①부터 ⑧까지의 놀이

기구 중 두 가지 이상의 

놀이기구가 결합된 형태

일 것

일반형

물이용형

⑩ 스페이스 네트

•유연한 요소(예, 로프, 

체인 등)의 조합으로 만

들어진 기하학적 3차원 

등반 구조물

⑪ 폐쇄형 놀이기구

•지정 출입구가 있는 3차원 

폐쇄형태의 놀이기구 및 

구조물

실내놀이기구
트램블린 일체형 

실내놀이기구
볼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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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놀이기구 사진

⑫ 기타 놀이기구

•①부터 ⑪까지의 놀이

기구 외에 어린이의 신체

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조합물

모래집 소리전달기 자가발전 놀이

물놀이대 모래놀이기구 기차놀이대

점프볼 원반놀이기구 돌림판

물이용형

⑬ 충격흡수용표면재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격

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가 

사용될 것

고무매트 고무블럭 실내매트

< 참고 > 어린이놀이기구가 아닌 것

 •  안전인증기준에서 완구로 규정된 것  ex) 이동식 유아용 그네·미끄럼틀 등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기기구로 규정된 것  ex) 꼬마기차, 트램플린 등

 •  안전인증기준에서 물놀이기구로 규정된 것  ex) 어린이용 튜브, 물놀이 제품 등

 •  가정에서 사용되는 놀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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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놀이기구별 안전이용 픽토그램

반드시 계단으로 타세요 배를 깔고 엎드려 타지 마세요 서서 팔을 들고 타지 마세요

A. 미끄럼틀

바르게 앉아 줄을 꼭 잡고 타세요 줄을 꼬고 타지 마세요 한 번에 한 명씩만 타세요

B. 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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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보고 손잡이를 잡고 타세요 시소 위에 서거나 뛰지 마세요 내릴 때 시소 밑에 발을 두지 마세요

C. 흔들놀이기구

망사이로 목이 나왔을 때

줄을 흔들지 마세요
밑에 있는 친구를 밀지 마세요 꼭대기에서 뛰지 마세요

D. 정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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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할 때 매달리지 마세요 회전대를 발로 돌리지 마세요 회전 중에 친구와 장난 (밀기)하지 마세요

E. 회전놀이기구

손잡이를 양손으로 꼭 쥐고 타세요 거꾸로 매달리지 마세요 꼭대기에 눕거나 앉지 마세요

F. 오르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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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는 사람을 가로막거나

줄을 흔들지 마세요

손잡이를 반드시 양손으로

잡고 타세요

기구 밖에서 건너지 마세요

G. 건너는 기구

반드시 손잡이를 꼭 잡고 타세요 밑에서 잡아당기지 마세요 한 손으로 타지 마세요

H. 공중놀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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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위로 타지 마세요 거꾸로 타지 마세요 통속 밑에서 올라가지 마세요

I. 조합놀이기구

※ 놀이기구별 안전이용 픽토그램 활용방법

놀이시설 표지판 또는 어린이놀이기구 등 어린이가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부착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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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소방시설 점검 기준

점검 대상 점검 기준

소화기

지시압력계 적정여부 잘보이는 곳에 비치 소화기 노후도(10년이하)

【점검사항】 1. 잘 보이고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 여부 

2. 구획된 실(33㎡이상) 마다 비치 여부 

3. 안전핀 고정상태 및 지시압력계 적정여부

4. 소화기 노후도 확인(10년 이하/분말소화기에 한함)

옥내

소화전

위치표시등, 사용방법 표기 호스 및 노즐 관리상태 소화전함 관리상태

【점검사항】 1. 소화전함 위치표시등 점등 상태 

2. 소화점함 내 소방호스, 노즐 등 관리상태 

3. 소화전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건은 없는지 여부

화재

발신기

및

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구성도 발신기세트 화재 알림

【점검사항】 1. 감지기 표본에 페인트등 이물질 부착 여부 확인

2. 감지기 탈락 여부, 구획된 실마다 감지기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3. 위치표시등 점등상태 및 10m이내에서 쉽게 식별되는지 확인

4. 발신기는 부착장소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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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 점검 기준

스프링

클러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유수검지장치실 헤드 주위 살수장애

【점검사항】 1. 스프링클러 헤드 주변에 살수장애물 설치여부 확인

2. 층별 유수검지장치실(알람밸브) 접근·점검 용이성 및 관리상태

피난

유도등
출입구 유도등 예비전원 점검버튼 유도등 식별 불량 사례

【점검사항】 1. 유도등이 상시 점등되어 있는지 확인

2. 유도등 설치높이 및 피난안내 방향이 적정한지 확인

3. 유도등 및 유도표지가 파손, 변형, 탈락되어 있는지 확인

4. 유도등 예비전원 버튼을 누르거나 스위치를 당겨 예비전원 작동여부 확인

방화문

및

피난·

방화

시설

방화문 작동 장애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계단내 장애물 적치

【점검사항】 1. 비상구 등 복도, 계단 주위에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여부 확인

2. 방화문 개방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

3. 방화문 훼손, 변경 등으로 틈새가 생기는지 확인

4.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 등 도어클로저 작동여부 확인

피난

안내도

피난안내도 작성기준 피난안내도 표준안 피난안내정보 제공

【점검사항】 1. 피난안내도는 각 층마다 설치되고, 잘 볼 수 있는 곳에 있는지 여부

2.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장내 구획된 실마다 설치여부 확인

 * 피난안내도 표준매뉴얼 다운로드 [소방청 홈페이지 - 소방서식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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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7 화재 시 국민 행동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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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8 음식점 위생관리 요령

음식기 등 관리

■ 살균·소독

  • 금속 재질의 식기, 수저, 집게 등은 열탕 소독

(100℃에서 30초이상)하고, 그 외 재질의

음식기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용법에

맞게 사용

■ 사용방법

  • 소독이 완료된 음식기 등은 전용보관함, 진열장에 청결하게

보관

  • 사용된 집기류 등은 수시로 교체하고, 집기류 손잡이가

음식물에 닫지 않도록 주의하며 보관

음식물 조리

■ 해동

  • 냉동재료는 냉장해동(5℃이하 냉장)하거나 흐르는 물(4시간

이내) 또는 전자레인지 등을 이용해 해동(한 번 해동된

식품은 재냉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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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균·소독

  • 손님에게 바로 제공되는 과일류·야채류는 식품첨가물용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 및 세척

   - 4% 차아염소산나트륨 10ml에 물 약 4L를 넣어 희석(100

ppm 확인) 후 과일·채소류 등을 5분간 침지하고, 3회 이상

세척

■ 교차오염

  • 칼·도마(나무재질 금지) 또는 음식용기는 구분 사용

   - 특히, 생선회 등에 사용된 도마로 김밥, 캘리포니아롤 등 

사용 금지

■ 가열

  • 육류, 계란, 해산물 등은 반드시 중심부 온도 75℃이상

(어패류는 85℃이상)으로 조리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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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연락처

① 중앙기관

분야 기관명 연락처

유원시설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044-203-2868

어린이놀이시설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12

어린이제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043-870-5452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043-719-2060

환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8

소방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53

② 지방자치단체 (직접 작성해서 사용 바랍니다.)

분야 기관명 연락처

유원시설업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제품

식품

환경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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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키즈카페 관련 법령 등 통합 안내서

키즈카페 관련 법령 등 통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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